
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

적용에 관한 청원

제    안    설    명

○ 존경하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  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   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, 교육위원회 위원 채수지입니다.

   「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

적용에 관한 청원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 

○ 현재 시립목동청소년센터를 비롯한 시 산하 청소년시설에서는 일요일 

및 공휴일에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방을 위해 직원들이 

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. 

○ 그러나 해당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

않고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6의 일‧숙직비 지급기준에 

따라 일괄 5만 원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

○  청소년센터의 일요일 근무는 단순한 숙직이 아니라, 프로그램 운영, 

시설 관리, 민원 응대 등 통상적인 근로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

근무입니다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에 비해 현행 보상 

수준은 매우 낮아,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와 

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본 청원은 첫째,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에 

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과 

둘째, 서울시 산하 청소년시설 전반의 근무·보상체계를 점검하여 

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.

○ 청소년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

기관입니다.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

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, 보다 질 높은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가 

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○ 본 청원을 계기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,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



형평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.

○  이상과 같은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, 본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

충분히 논의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

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